


기본방향 



3년주기 재조정 

(필수급여화) 

본인부담 상향조정 

(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) 

신의료기술 

진입 

본인부담 5~10% 

(본인부담상한제 적용) 



5년간(’07~’11년) 
의료비 증가율 



▪  고가 항암제 (월 300~500만 원) 

▪  MRI 검사 (암에서는 급여, 심장질환은 비급여) 

▪  유착방지제 (수술 후 장기들 간의 유착 방지용 필름) 

▪  치료에 필요 

  ’13. 8,600억 원 

▪  비용효과 미흡 

  ’13. 5,400억 원 

▪  치료와 무관 

  ’13. 1,000억 원 

▪ 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(100~200만 원) 

▪  초음파절삭기 (1회용, 개당 40~125만 원) 

▪  미용, 성형 등의 미백용 레이저 시술 (1~60만 원) 

▪  배액관 고정용판, 가온가습형 호흡회로 등 







신의료기술 

평가위원회 

(360일소요) 

신의료행위

결정신청 

실무 

검토 

의료행위

전문평가

위원회 

평가 

보건 

복지부 

보고 

건강보

험정책

심의 

위원회 

보건 

복지부 

고시 

<심사평가원> <보건복지부> 

100일 150일 

3단계 : 경제성평가 

          (대체가능성/비용효과성) 

2단계 : 신청행위의 유형평가 

1단계 : 안전성ㆍ유효성 확인 4단계 : 급여적정성평가 

           (보험급여원리/건강보험재정상태) 

 5단계 : 종합평가(급여/비급여, 상대가치점수) 

의료법 건강보험법 

신의료행위 급여결정 절차 



치료재료 

결정신청 
실무검토 

치료재료 

전문평가 

위원회 

평가 

보건 

복지부 

보고 

건강보험

정책심의 

위원회 

보건 

복지부 

고시 

<심사평가원> <보건복지부> 
100일 150일 

2단계 : 경제성평가 

          (대체가능성/비용효과성) 

1단계 : 안전성, 유효성확인 3단계 : 급여적정성평가 

           (보험급여원리/건강보험재정상태) 

4단계 : 상한금액 검토 

치료재료 급여결정 절차 



보험의약품 가격 결정 방식 



평가결과 예시 














